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후원이사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회는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후원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이사회는 개혁주의학술원 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한국개혁주의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후원과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사의 자격) 이사는 학술원을 제정으로 후원하는 후원자와 후원기관의 대표자로 한다.

제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들 가운데 10명 이내의 상임이사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총무이사 1명, 부총무이사 1명, 서기이사 1명, 회계이사 1명, 감사 １명으로 하
고 학술원장과 책임학술위원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제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１년을　원칙으로 후원하는　동안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상
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모든 후원이사들을 대표하며 학술원을 위한　재정지원 기능과　
１년　１회　후원이사　초청을　위한　소집　기능을　가진다．

제7조(이사회의 책무) 개혁주의학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효과적인 재정후원 방법을 모색한다.

제9조(이사의 자격상실) 학술원에 재정 후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이사회의 소집) 정기 이사회는　１년　１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학술원
장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상임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이사장　이외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학술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학술원장의 발의로 상임이사 재적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